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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배경

1. 예방교육의 필요성

(1) 사회적으로 종교차별 문제가 제기됨

   종교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 사례 발생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상호 존중 필요

(2)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필요성

   한국인과 종교, 한국문화와 종교는 밀접한 관계

   공직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를 수행

   공무수행과정에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의무

    (직무수행과정에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요구)

▶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사회적 중요성과 규범적 의미

▶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 관련 법령의 이해

▶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및 정교분리 위반 사례 숙지

▶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

▶ 공직자 종교차별의 논란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민원 방지

▶ 공직자의 정당한 종교의 자유 보장

교 육 내 용

교 육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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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교육의 방법

 종교차별 예방교육은 종교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며,

 종교를 통해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임

3. 예방교육의 대상

(1) 공직자의 개념과 범위

 공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을 총칭

 공직자는 공직의 지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무원과 혼용하여 사용

 공무원의 개념은 법률마다 상이함

(2)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공무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

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3) 문제되는 경우

 군종장교: 공무원이지만 소속 종교의 전파가 임무

 종립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설립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이 가능

4. 공직자의 종교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1) 공직자의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책임

 직무수행에서의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및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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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적 관련성과 공직자의 의무

 국민의 다수가 종교적 배경과 근거를 갖고 활동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관심

 종교영역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요구에 관심 필요

  공직자는 종교를 통해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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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차별의 개념과 요소

(1) 종교편향

 편견 등의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자세

 법적 개념으로 확립되지 않아 용어 사용에 신중

 자칫 종교차별의 범위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

(2) 종교의 자유 침해와 종교차별

 종교의 자유는 신념과 진리, 실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불이익)은 종교의 자유도 침해

 다만, 차별 개념에 있어서도 상대적 차별은 인정(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3) 중립의무

 헌법상 정교분리에 근거

 종교적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공직자가 종교적 중립성을 잃을 경우 중립의무 위반

 ※ 종교에 대해 예술, 문화, 복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호의적 중립’은 종교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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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사회와 종교

1. 한국종교의 이해

(1) 종교교단과 종교관

 군소교단과 교파를 합하면 54개 종교, 511개 종교단체

구분 불 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그 밖의 

종교
소계

조사 103 125 1 1 1 1 1 38 271

미조사 65 166 9 240

계 168 291 1 1 1 1 1 47 511
  

* 한국의 종교단체 현황(2008. 12.)

2. 종교를 보는 시각

(1) 종교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 

 기본적 개념: 초월적 존재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의존의 감정(지적, 의지적, 감정적, 경험적 요소에 포함)

※ 사제 및 종교의 제도화 여부로 판단할 수 없음

※ 토속신앙이나 신화적 세계관도 포함

(2) 종교의 개념과 판단

 종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고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종교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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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에게 필요한 종교에 관한 이해  

 넓은 안목의 종교 이해가 필요함

 국민이 선택한 ‘다양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

 종교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지향성을 보이는 삶의 방식’이 많다는 것

공직자에게 필요한 종교에 관한 이해

＊ 기본적 개념: 초월적 존재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의존의 감정

＊ 종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넓은 안목의 종교 이해가 필요함

＊ ‘다양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 또는 ‘다양한 지향성을 보이는 

삶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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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와 개인과 사회

(1) 종교와 개인

 국민이 선택한 삶의 방식인 종교

 종교의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은 지극히 주관적

 종교의 자유 보장 :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 보장 영역이며 종교활동도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간섭할 수 없는 영역

(2)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전개하는 사업

 영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언론, 교육, 의료, 복지, 박물관, 미술관, 축제 등의 영역

종교의 자유 보장, 종교활동은 사회
질서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에서 간섭할 
수 없는 영역

종교는 국민이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종교의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은
지극히 주관적

한국종교는 언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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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의 사회적 기능

(1) 사회 통합 기능

 개인 차원에서 행복감 제공

 교리의 실천으로 사회공동체의 유지

(2) 사회 교육 기능

 민주주의 등 사회규범을 교육

 각종 일탈행위와 범죄의 예방

(3) 사회 변화 기능

 사회발전을 위해 종교가 복지, 문화, 교육 등 영역에 참여

 사회의 부정의 등 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

▣ 종교의 순기능

  신앙, 영성 훈련 등 개인적 순기능

  종교를 통한 민주시민 육성의 기능 : 타자에 대한 관용

  사회공동체에 복지, 문화, 교육 등 기여

6. 종교차별의 원인

(1) 종교에 대한 무지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신념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로 종교의 자유 침해

(2) 한국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의 다종교사회의 특성은 외국과 다름

 국교나 지배적 종교가 없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편: 생활에서 실천 강조

(3) 차별행위를 유발하는 차별의도

 노골적이든 숨은 것이든 차별의도는 차별의 결과로 이어지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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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자신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

세속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특정 종교와 지나친 밀착은 

종교적 중립의무 위반

7. 종교차별의 사회적 역기능

(1) 종교차별의 사회적 역기능

 타종교에 대한 감시, 비난 증가

 종교차별로 인해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

 타종교의 교리에 대한 개입(독특한 신앙에 대한 비난)

 국가의 종교의 자유 보장 기능에 대한 오해와 비난

(2) 종교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에서 유의점

 종교의 순기능 유지

 법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국가가 종교에 개입 우려

 종교문제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오히려 종교를 차별

8. 종교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

(1) 국민의 종교의 자유 보장

 특정 종교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국민은 종교를 진리로 인식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

(2)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이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이 아님

 공직자도 종교의 자유의 주체이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종교의 자유 

보장 필요

 공직자는 종교에 대해 배려와 지원을 하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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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1) 종교적 목적과 수단으로 공직 활용 금지

 업무의 중립성․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만, 국민통합과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고려해야 함

(2) 공직자 종교적 중립성의 제고 방안

 종교적 중립의무의 중요성 인식

 종교의 내용은 신념의 체계이기 때문에 종교의 내용이 다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최대한 존중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공익과 비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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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의 법적 의무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1)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제1항

 신앙의 자유 및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종교전파ㆍ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ㆍ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는 경우 제한 가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공무원의 경우 보다 강화된 제한이 가능

(3) 정교분리의 원칙: 헌법 제20조 제2항

 엄격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내용 : 국가의 비종교성,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 국가에 대한 종교의 

중립, 국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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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정교분리의 형태

3.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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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차별의 법적의미

(1) 종교 ‘차별’의 법적 의미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종교의 자유 침해+평등의 원칙 위반하는 경우

 정교분리에 위반하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2) 종교편향적 사고와 종교차별

 종교편향 →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 종교차별

 종교편향 → 정교분리 위반 → 종교차별 

5. 종교차별금지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적 근거

(1) 종교차별 금지의 역사적 배경

 기본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

 기본권보장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 확립

(2) 종교차별 금지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종교의 자유 보장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

6.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체계

(1) 국내법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



14 ≪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개별적인 영역에서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 근로기준법, 건강검진기본법, 교육기본법, 방송법 등   

(2) 국제법적 근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

7.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령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2008년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의 대두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논의 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2009. 2. 6. 공포)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08. 9. 18. 개정) 

   - 제4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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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동강령 (2008. 11. 5. 개정)

    -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와 현실

(1) 법제도의 특성

 현행 법령 규정만으로는 종교차별의 판단이 쉽지 않음

 무엇보다 헌법규정의 추상성과 정교분리의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의 

다양함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석에 맡겨져 있음

(2) 종교차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논의에는 한계가 있음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포괄위임금지에 위반

 종교성의 판단을 검찰, 법원 등 세속적 권력이 할 경우 오히려 정교

분리에 위반

 공무원의 다른 의무와 형평에 위배(체계정당성 위반)

 종교의 긍정적 기능 훼손: 공무원의 책임 회피 종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철회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례 없음

 선출직의 경우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음

9. 종교차별의 구체적 유형

(1) 종교의 자유 침해 관련

 종교를 이유로 한 임용 또는 신앙고백의 강제

 종교적 표현, 종교전파의 자유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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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교분리(종교중립의무) 위반 관련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공공행사 관련한 종교 진흥

 공공시설의 종교단체 특혜 대여

 공직자의 종교적 언행

(3) 유의점

 종교차별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언론ㆍ표현의 자유나 

다른 자유보다 제한할 수 없고, 호의적 중립을 통한 지원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

10.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방법

(1) 종교차별이 권리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일정한 경우 형사적 제재 가능(명예훼손, 모욕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

(3)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탄핵제도, 주민소환 등이 가능하지만 실효성 적음

 선출직이기 때문에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움

 여론형성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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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절차

(1)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자문 등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 제도개선 및 교육실시 등

(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상담 후 

진정을 접수

 사건조사 후 조정위원회 회부, 권고 등 결정

(3) 법원 및 헌법재판소

 민형사상 책임 추궁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국가배상

 헌법위반의 경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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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교차별의 구체적 판단 사례

1. 입법과 정책영역

(1) 종교인에 대한 과세

 비영리기관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종교기관에 비과세

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반되지 않음

 종교인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바, 

과세정책의 문제로 판단됨

(2) 군종제도

 군대 내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군종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합헌

 모든 종교에 대해 군종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차별은 아님

 운용되는 군종제도에 한해서 종교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3) 종교적 기념일의 공휴일 제도

 종교적 기념일의 공휴일 제도의 연원은 종교에 있으나, 공휴일 제도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에는 종교적 색채가 

완화되었다고 봄

 이러한 공휴일 제도의 폐지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

종교의 종교적 기념일에 휴가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4) 공휴일 시험제도

 일요일이 종교적 기념일로 보기 어렵고 일요일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공익적 이유가 있음

(5) 납골시설의 설치 장소의 제한

 종교시설도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는 경우(예: 전염병 지역, 국가안보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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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권력 행사영역

(1) 경찰서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강요

 유치인의 이동의 자유는 제한되지만 시설 내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

 유치장 내 타인의 종교행위로 인한 평온권 침해는 수인한도에 따라 판단

(2) 교도소에서의 종교집회 금지

 다른 종교의 종교집회는 허용하면서 정당한 사유(예: 교도소 질서 유지, 

시설 부족 등) 없이 특정 종교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종교행사를 차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인권위)

(3)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군대에서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군부대 내에서의 종교활동은 

최대한 보장

 교육, 훈련 등에 지장을 주는 것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군종장교의 경우 종교교리에 대해 강론할 수 있으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타인에게 종교의식을 강제할 수는 없음

(4) 국공립병원에서의 종교의 자유

 국립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전파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전파와 동일

 치료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종교전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예: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교전파)

(5) 종교적 공간에 대한 법집행 유보

 특정 종교 공간에 대한 사법집행의 유보는 합리적 목적이 있다면 종교

차별이 아님

(6) 여권 사용 제한 등 이전의 자유 제한

 특정지역에 대한 출국 제한은 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사회질서, 공공

복리 특히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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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행사

 공직 취임식에서의 종교의식은 위헌

 합리적 목적이 있다면 공공행사에 성직자 초대만으로 위헌은 아님

 각종 공공행사에서 종교대표자의 의례적 축사도 가능

 공적인 행사에서의 종교의식은 원칙적으로 위헌. 다만 국가적 장례식 등 

국민통합 등 세속적 목적과 관행이 있는 경우 종교의식 가능

(8) 기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의도적 또는 과실로 특정 종교시설 표시의 

누락사례는 공무집행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종교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누락의 과정과 원인, 과실 가능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3. 정치, 문화, 복지와 종교관련 영역

(1) 문화유산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 예술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 위반은 아님

 예: 종교유적지, 문화적 상징(화폐도안), 문화행사의 전시 포스터

(2) 종교기관에서의 행해지는 문화, 복지, 교육의 지원

 종교단체 등이 행하는 문화 축제, 무료 진료, 봉사행사, 학습센터에서의 

교육 등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더라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지급

되고 그 효과도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방해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면 정교분리에 위반된 것이 아님.

 보건, 교육 등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전파를 지원하거나 종교적 

상징물 신축 지원 등 특정 종교를 진흥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 위헌

(3) 정치 영역

 특정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세속적인 합당한 목적

(예: 교육, 복지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고위공직자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종교지도자를 초청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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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지도자만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목적과 결과가 세속적이고 

지나치게 유착하지 않았다면 합헌

 그러나 세속적 모임에서 종교적 이익과 관련된 약속이나 타종교에 

대한 종교적 비판은 위헌

(4) 공공기관의 종교적 장식 및 지원

 문화적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비록 종교적 상징물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관례가 된 경우(예: 연등,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종교문화 

발전과 종교적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합헌

4. 종교시설에서의 공적행사

(1) 종교시설에서의 투표소 설치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종교를 갖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높음(인권위).

 ※ 현재 헌법재판소 사건 계류 중.

(2) 공적 회의 등의 개최

 해당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없고 해당 종교를 진흥

하는 결과 또는 다른 종교를 제한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위헌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모임의 개최는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공공기관이 관련 있는 경우라도 단순한 사업(투자) 설명회 등은 외부의 

기관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참여 선택이 자유로운 

경우로서 가능

(3) 종교시설에서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세속적 목적과 해당 종교의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님(‘호의적 중립’)

 지원의 근거, 사유, 규모, 기간, 성격, 종래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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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1)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사, 집회

 체육관, 문화센터, 공공운동장, 문화관 등 시설이용규칙에 따라 이용 가능

 관공서의 경우 조찬기도회 등 정치적 목적과 세속적 목적이 강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시청, 구청 등의 행정관청이 종교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곤란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대여 가능(대개 휴일, 방과 

후에 한정)하고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강당 등에서의 종교인 초청 

모임, 개강 및 종강 예배 등 가능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특정 종교단체의 공공시설의 배타적 사용은 

위헌으로, 다른 종교단체에도 동일하게 이용권을 보장해야 함

(2)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위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도행위: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로 보장

    - 그러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평온권, 공공장소 이용권 

등)를 침해할 경우 제재가 가능(경범죄처벌법)

    - 법원에서 경범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는 바, 대법원에서는 타인에 대한 

침해 정도를 검찰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

    - 따라서 타인의 수인 한도 내에서 일상적인 전도활동은 문제 없음

 종교적 광고: 관련법의 금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로 

보장

    - 다만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광고에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이며 부착 

위치와 공공성에 따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진흥할 목적이나 결과가 

된다면 위헌의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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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1) 개인적 공간에서의 종교의 자유

 개인용 책상에 경전을 두는 것: 가능

 종교적 장신구는 다른 장신구들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동일하게 허용

 식당, 복도에서의 종교적 토론: 가능

 휴식 시간과 업무 외 시간에 경전을 읽는 것: 가능

 근무 시간에 종교적 토론, 종교적 행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실의무에 

위반될 소지(근무시간에 정치적 토론이나 가족과 취미를 소재로 한 

대화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 가능)

(2) 종교적 자유의 보장

 점심시간에 신우회 모임: 가능

 직장 외의 종교행사라 하더라도 게시판 등에 단순히 고지하는 것: 가능

 직장 동료에게 전도 책자를 전달하거나 종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 가능

(3) 종교를 이유로 한 채용 등 불이익

 종교, 신앙 등을 임용, 승진의 조건으로 하거나 업무평가 대상으로 삼은 

경우: 위헌, 취소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가능

 종교를 달리하는 직원에게 보다 의도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 

종교의 자유 침해

 직장 외의 종교행사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배치전환 등: 종교의 자유 침해

(4) 다른 동료 공무원에 대한 종교적 표현

 취미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의 전도행위: 가능

 단순히 전도 책자나 팜플렛을 나누어주는 행위: 가능

 종교모임과 행사에서 자신의 출연 등을 알리는 행위: 가능

 그러나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외부의 특정 종교의식에 참여

했는지를 체크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은 하급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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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환경

 신우회 조직: 가능

 점심시간을 활용한 종교 모임: 가능

 특정 업무가 해당 공무원의 종교적 교리에 위반되는 경우: 가급적 배치

전환 해 주어야 함

 특정 종교적 축일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사용 존중

7. 교육영역

(1) 교육영역의 특수성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전파의 자유

 학부모의 경우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추첨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 있음

(2) 기도의 강제

 공립학교의 경우 정교분리 위반

 사립학교의 경우 강제에 이르는 때에는 종교의 자유 침해

(3) 종교 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

 교육의 목적, 내용, 교육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수준이라면 가능

(4) 크리스마스카드 제작 등 수업

 학예회 때 산타클로스 복장이나 크리스마스카드 제작 정도는 종교적 

목적과 관련성이 적고 상당히 세속화 되어 있어 교육적 목적이 강하므로 

문제없고 오히려 이러한 수업이 전면 금지된다면 교육적 목적과 자율성에 

위반

 다만 학생이 종교 기타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의견은 존중

(예 : 학예회 때 다른 배역을 맡기거나 크리스마스카드 외에 연하장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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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에서의 종교시설 및 종교동아리 지원

 사립대학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리와 건학이념의 추구는 법으로 보호

 국립대학의 경우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원칙

 학내에서 종교시설은 군대에서의 종교시설과 같은 취지에서 설치 가능

(국립대도 동일)하고 문화관, 체육관 등에서의 종교행사도 가능

 종교동아리도 다른 동아리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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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내용의 요약 및 결어

1. 공직자 종교중립의 자기점검

(1) 종교적 목적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가?

 공직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종교를 우선하지 않는가?

 자신의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세속적 목적을 종교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는가?

 종교를 가진 국민에 대해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종교적 행위를 제한

하려고 하지 않는가?

(2) 종교적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지원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가?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3) 종교와 지나친 밀착을 하지 않았는가?

 법에 근거한 집행의 경우라도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는가?

2. 공직자와 국민의 상호존중 자세

(1) 타인의 종교의 자유 보장

 종교의 세계와 신앙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고 할 때 신앙과 영성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타인의 종교행위의 방식에 대한 최대한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

 나와 다른 방식에 대한 이해와 관용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도 대화의 방식은 열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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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은 요구할 수 있어도 공직자 개인의 신앙의 

영역은 존중

 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 요청이 오히려 종교 차별을 부른다는 인식 필요

 다른 종교에 대한 감시와 지나친 비판은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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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계법령

1.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2. 법령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3.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발췌)

5. 공무원행동강령(발췌)

6. 교육기본법(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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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 대한민국헌법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평등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지위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미합중국 헌법

 국교수립금지와 신앙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1791)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

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 사항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일본 헌법

 제20조(신교의 자유, 국가의 종교활동 금지) ① 신교(信敎)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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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어떠한 사람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89조(공공재산의 지출이용의 제한) 공금 기타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편익 또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이용에 공여해서는 

안 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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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교육기본법

제 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

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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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

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

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

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

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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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공무원행동강령

제 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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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운영 규정

[제정 2008.  9. 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호]

[개정 2008. 10. 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7호]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 및 대통령 지

시사항(2008.09.09, 국무회의)의 이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

차별 행위를 자문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

다)”라 함은 국민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 

차별 행위를 신고 받아 필요한 경우 자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성) 신고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내에 설치하며, 신고

센터에 4․5급 공무원 1인과 상담원 1인을 둔다.

제4조(기능)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 접

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신고센터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 금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제5조(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운영) ①신고센터에 접수된 공무원에 의한 종교

차별 행위의 해당여부를 자문하기 위하여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관하여 필요시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당해 공무원이 속한 기관과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자문회의 구성) 자문회의는 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ㆍ원불교ㆍ유교ㆍ천

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계와 변호사 및 종교ㆍ문화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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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문회의 소집) ①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처리 방안

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때에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자문사항을 정하여 회

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문회의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자문회의 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무담당관이 간

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수당 등) 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 엄수) 회의에 참석한 자문회의 구성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7)

이 훈령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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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발췌)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21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4>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생략 : 별표1> 선서문에 의한다.

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

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

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9.18]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도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6.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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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행동강령(발췌)

[일부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1107호]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

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

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

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

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제 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

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5]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

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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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기본법(발췌)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5호]

제 1장  총    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

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

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

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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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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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1. 배  경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신고처리 절차

4. 신고방법

5.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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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08. 8. 2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 강구”

   '08. 9. 9(화)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

    -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시․감독”

2. 목적 및 기본방향

 추진목적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를 접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토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사전예방 

유도

 기본방향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사례 발생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센터 및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운영을 위한 훈령 제정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종교전문가, 법조계,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구성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에 통보

     인터넷을 통해서도 차별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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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처리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신고접수

신고 내용 관계자 등 
확인 및 검토

공직자종교차별
자문회의 자문 사항 단순 사항

공직자종교차별
자문회의 자문

검토 결과 회신
(신고인 등)

자문결과 회신 통보
(신고인 및 해당기관)

해당 기관

자문결과 접수

징계 및 제도개선 등 내부 검토

징계 등 해당 공무원 조치 제도개선 및 교육실시

조치결과 신고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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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방법

전   화 02-720-1994

방   문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접속

팩   스 02-3704-9339

우   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우편번호 110-703)

5. 운영방안

   신고센터에서 공직자종교차별 사례 접수

    (전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팩스, 우편 등)

    - 전화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동의 하에 통화내용 녹음

    - 공직자종교차별 신고 확인 후 접수대장 기록 관리 유지

   사례 접수 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자문 의뢰

   자문회의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회신․통보

   자문결과를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회신․통보

   사례집 등 발간,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 사전 예방활동 전개





부록 2.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 49

부록 2: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1. 배경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신고처리 절차

4. 신고방법

5. 운영방안

부록 3: 
종교차별 관련 주요 판례

1. 국내 판례 판결요지

2. 미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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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판례 판결요지

▣ 종교적 행위 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 위해 제한 가능

  (대판 1982. 7. 13. 82도1219)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라도 그

것이 정신적 내적 영역을 떠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학문 혹은 예술적 

집회, 결사 등에 이른 때에는 이미 인간의 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정당화 

될 수 없다.

▣ 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

  (대판 1989. 9. 26. 87도519, 대판 2001. 2. 23. 99두6002)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학교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군종장교가 특정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배포

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대판 2007. 4. 26. 06다87903)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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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표현행위는 목적이 공익을 위하지 않을 때 제한 가능

  (대판 2007. 2. 8. 06도4486)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

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

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나, 배포 상대방, 문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 헌법에서 보장

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된다.

▣ 병역의무거부집총훈련거부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대판 1992. 9. 14. 92도1534판결, 대판 2004. 7. 15. 2004도

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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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판례

▣ 공직과 종교

    ① 공직취임(公職就任)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선서(宣誓)를 강요함은 위헌

이다.  Torcaso v. Watkins, Clerk, 367 U.S. 488(1961)

    ② 공직자의 헌법에 대한 충성선서요구(忠誠宣誓要求)는 위헌이 아니다.

Cole, State Hospital Superintendent, et al. v. Richardson, 405 U.S. 676(1972)

    ③ County의 법원에 설치한 예수탄생도(creche)는 수정헌법 1조의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나 청사(廳舍)에 촛대와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한 것은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

County of Allegheny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Greater Pittsburgh, 

492 U.S. 573(1989)

▣ 종교교육과 학교내 종교생활

   ① 초등학교 일과개시 전의 기도문 낭독은 위헌이다.

      Engel et al. v. Vitale et al., 370 U.S. 421(1962)

   ② 공립학교 일과개시 전에 기도문과 성서를 낭독함은 위헌이다.

      School District of Abington Township, Pennsylvania, et al. v. Schempp et 

al., 374 U.S. 203(1936)

   ③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위한 1분간 침묵은 위헌이다.

      Wallace v. Jaffree, 472 U.S. 38(1985)

   ④ 공립고등학교의 졸업식장에서 기도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함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Lee v. Weisman, 505 U.S.   ; 120 L. Ed. 2d 467; 112 S. Ct.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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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의한 정책적 차별금지

    ① 토요일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안식교인에게 실업자

보상금을 거부함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다.

Sherbert v. Verner et al., Members of S. Carolina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 et al., 374 U.S. 398(1963)

    ② 성직자를 주 헌법의회 대의원 또는 주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Tennessee주 헌법은 위헌이다.

       McDaniel v. Paty, 435 U.S. 618(1978)

    ③ 종교상의 이유로 사직한 사람에게 실업수당을 거부함은 위헌이다.

       Thomas v. Review Bd. Ind. Employment Security Div., 450 U.S. 707(1981)

    ④ 종교상의 이유로 사회보장금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United States v. Lee, 455 U.S. 252(1982)

    ⑤ 안식일 때문에 해고당한 사람에게 해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Hobbie v. Unemployment Appeals Commin of Fla., 480 U.S. 136(1987)

    ⑥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일요일에 근무하기를 거부했음을 이유로 취업을 

거절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Frazee v. Employment Security Dept., 489 U.S. 829(1989)

▣ 공금과 종교의식

    ① 시(市)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의례적인 것이다.

       Lynch v. Donelly, 465 U.S. 668(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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